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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7월 31일(금)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 후 보도

배 포 일 2020. 7. 31.(금) / (총 9매)

보 건
복지부

기초생활

보장과

과 장 설 예 승

전화

044-202-3051

담당자 강 태 수 044-202-3054

기초의료

보장과

과 장 이 영 재 044-202-3090

담당자 이 원 의 044-202-3094

국 토
교통부

주거복지

정책과

과 장 김 석 기
전화

044-201-4504

담당자 김 대 영 044-201-3358

교육부
교육복지

정책과

과 장 장 미 란
전화

044-203-6526

담당자 신 동 진 044-203-652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

- 2021년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산출 -

- 4인가구기준생계급여142만5000원→ 146만3000원, 주거급여41만5000원→ 48만원(서울) -

- 1·2인 가구 보장 수준 단계적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1일(금)에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

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위원장이며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및공익위원등으로구성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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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년 175만7194 299만1980 387만577 474만9174 562만7771 650만6368

’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 축소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 (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와 함께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를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특별 전담 조직

(TF, ’19.12월~) 논의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다.



  

                                                        

- 3 -

· 이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구원 수별 지출 실태를

고려하여 가구균등화지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존 0.370 0.630 0.815 1 1.185 1.370
조정 0.400 0.650 0.827 1 1.159 1.307

-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가구균등화지수를 인상하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6만2887원,

의료급여 195만516원, 주거급여 219만4331원, 교육급여 243만8145

원 이하이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2020년 및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0년 87만8597 149만5990 193만5289 237만4587 281만3886 325만3184

’21년 91만3916 154만4040 199만1975 243만8145 287만8687 331만4302

주거급여

(중위 45%)

’20년 79만737 134만6391 174만1760 213만7128 253만2497 292만7866

’21년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0818 298만2871

의료급여

(중위 40%)

’20년 70만2878 119만6792 154만8231 189만9670 225만1108 260만2547

’21년 73만1132 123만5232 159만3580 195만516 230만2949 265만1441

생계급여

(중위 30%)

’20년 52만7158 89만7594 116만1173 142만4752 168만8331 195만1910

’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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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올랐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는 자궁·난소 초음파(’20.2)에 이어 안과·유방 초음파(’20.下)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 한 액

1

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

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하였다.



  

                                                        

- 5 -

< 2021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 (경기 인천) 3 (광역시 세종시) 4 (그 외 지역)

1인 31.0 (+4.4) 23.9 (+1.4) 19.0 (+1.1) 16.3 (+0.5)

2인 34.8 (+4.6) 26.8 (+1.6) 21.2 (+1.4) 18.3 (+0.9)

3인 41.4 (+5.5) 32.0 (+1.8) 25.4 (+1.8) 21.7 (+0.8)

4인 48.0 (+6.5) 37.1 (+2.0) 29.4 (+2.0) 25.3 (+1.4)

5인 49.7 (+6.8) 38.3 (+1.8) 30.3 (+1.8) 26.1 (+1.2)

6인 58.8 (+8.4) 45.3 (+2.3) 35.9 (+2.8) 30.9 (+1.8)

* 괄호는 ’20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

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 2021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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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2020

▶

2021

급여항목 학교급 지원금액 급여항목 활용 지원금액 비고(’20년 대비)

부교재비

초 134,000원

교육활동
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자율적
지출

초 286,000원 38.8%↑
중 212,000원

중 376,000원 27.5%↑고 339,200원

학용품비
초 72,000원

고 448,000원 6.1%↑중·고 83,000원

교과서대금 고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고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이날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형 뉴딜을 통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

다.”라고 말했다.

○ “이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2.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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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요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 구 성 : 위원장 포함 16인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6인) : 복지부 장관(위원장) 및 국토부․교육부․기재부․
행자부․고용부 차관

○ 위촉직(10인) : 전문가(5인), 공익을 대표하는 자(5인)

□ 위원회 기능 및 역할

○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사항 심의 의결

2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현소속 및 직위

당연직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위촉직

전문가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대명  보사연 미래전략연구실장
이병희  노동연 선임연구위원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공익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혜승  국토연 선임연구위원
임연기  공주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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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

□ 총 73개 사업(2020년 기준)

○ (소관부처) 고용부 6개, 교육부 7개, 보훈처 6개, 국토부 1개, 문체부 1개,

법무부 2개, 복지부 34개, 산림청 3개, 여성부 10개, 해수부 1개, 행안부 1개,

환경부 1개

* 자료 출처 :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등

연번 사업명 소관 부처
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노동부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3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4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5 취업성공패키지(취업성공수당, 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
6 해외취업 지원(정착지원금)
7 고교학비 지원

교육부

8 국가장학금
9 급식비
10 (기초생활) 교육급여
1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2 평생교육바우처
13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14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국가보훈처

15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16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17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18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19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20 (기초생활)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21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2 개인회생·파산 종합 지원센터

법무부
23 법률구조 제도
24 (기초생활)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25 (기초생활) 의료급여
26 (타법 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무형문화재, 국가유공자
27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8
긴급복지(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 

연료비·전기요금, 해산·장제비)
29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30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31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32 발달재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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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4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35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36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37 언어발달지원
38 입원격리치료명령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39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Ⅰ, Ⅱ 및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40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41 장애(아동)수당
4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43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44 장애인 무료법률 구조 제도
45 장애인 연금(차상위)
46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47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48 재난적 의료비 지원
49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50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51 지역아동센터 지원
52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53 차상위계층 확인
54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55 치매 검진 지원
56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57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8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59 산림서비스 도우미
60 산림재해 일자리
61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여성가족부

62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63
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청소년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 치료비 지원)
64 미혼모·부 초기지원
65 아이 돌봄 서비스
66 청소년특별지원
67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68 취약위기 가족돌봄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69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70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71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해양수산부
7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
73 석면피해구제급여 환경부 


